
"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"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
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

(경유)

제목 [안내]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관련 답변

1. 관련
가 . 교육공무원법 제41조(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)

나 .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2618(2019.4 .30. )

2 .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를 시간단위로 운용 가능한가에 대한 질
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가 . 근무지외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휴업일(방학 등)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
등 자기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
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.

나 . 근무지외 연수의 승인(결재)권자는 학교장이므로 연수의 질 관리 등의 책무성
을 가지게 되며 , 휴업일지라도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하
여야 합니다 .

다 . 근무지외 연수의 취지는 방학 등에 다음 학기의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
므로 단축 근무 ,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용될 수 없으며 , 방학 중 근무일에
학교에 출근한 경우 근무지외 연수를 근거로 조퇴 · 반일연가 등 복무에 대한
학교장의 승인없이 단축근무를 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용하는
것입니다 . (위의 내용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2618(2019.4 .30. )호 인용)

라 . 방학 중 방과후교육활동(내부강사) , 영어캠프 , 기초학력 지도 등의 교육활동
운영을 위해 출근 후 , 교육활동 이후 시간에 대한 근무지외 연수(시간단위 사
용 여부 포함)의 승인 여부는 소속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.

끝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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